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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1. 주요 내용 

 

분진작업을 하는 사업의 사업주가 사업장의 작업환경 측정을 스스로 실시하지 아니할 경우 고용노

동부장관이 작업환경 측정 대행자를 지정하여 해당 사업장의 작업환경을 측정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폐지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진폐위로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등에 자료

의 제공 또는 관계 전산망의 이용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

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911호, 2016. 1. 27. 공포, 7. 28. 시행)됨에 따라, 작업

환경 측정 대행 제도와 관련된 조문을 정비하고, 진폐위로금 지급 관련 신청서식에 진폐위로금 지급

을 위한 관계기관 자료 제공 요청과 관련된 신청인의 동의서를 추가하였습니다. 

 

2. 다운로드 :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2016. 7. 28.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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